
■ 신구조문 대비표 (페이북 머니 이용약관)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 “paybooc(ISP)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페이북 머니”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되거나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충전”함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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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4.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

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

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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